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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정 혼합물

요약

본 발명은 2개 이상의 일반식(Ⅰa) 내지 (Ⅰd) 화합물, 하나이상의 하기 일반식(Ⅱ) 화합물, 하나 이상
의 하기 일반식(Ⅲ) 화합물 및 임의로 하나이상의 하기 일반식(Ⅳ) 및 (Ⅴ) 화합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
진 액정 혼합물에 관한 것이다.

4-1

공개특허특1995-0003419



상기식들에서, R
1

은 직쇄의 C1-C7알킬이고, R
2

는 직쇄의 C2-C7알킬이고, X
1

은 F,Cl,CN,C1-C7알킬 또는 C1-C7

알콕시이고, R
3

는 C1-C10알킬 또는 알콕시이고, X
2

는 F,Cl,C1-C7알킬 또는 C1-C7알콕시이고, L
1

 및 L
2

는 각

각 독립적으로, H 또는 F이나, 단 L
1

, L
2 

및 X
2

중의 하나이상은 F 도는 Cl이고, m은 1 또는 2이고, R
4

 및 

R
5

는 R
3

에 대해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X
3

는 X
2

에 대해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n은 0 또는 1이고, o 및 r

은 각각 독립적으로 0 또는 1이고,  는  또는 이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액정 혼합물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일반식(Ⅰa) 내지 (Ⅰd) 중에서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합물, 하나이상의 하기 일반식(Ⅱ) 화합물, 
하나이상의 하기 일반식(Ⅲ) 화합물 및 임의로 하나이상의 하기 일반식(Ⅳ) 및 (Ⅴ) 화합물로 필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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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액정 혼합물:

상기식들에서, R
1

은 직쇄의 C1-C7알킬이고, R
2

는 직쇄의 C2-C7알킬이고, X
1

은 F,Cl,CN,C1-C7알킬 또는 C1-C7

알콕시이고, R
3

는 C1-C10알킬 또는 알콕시이고, X
2

는 F,Cl,C1-C7알킬 또는 C1-C7알콕시이고, L
1

 및 L
2

는 각

각 독립적으로, H 또는 F이나, 단 L
1

, L
2 

및 X
2

중의 하나이상은 F 도는 Cl이고, m은 1 또는 2이고, R
4

 및 

R
5

는 R
3

에 대해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X
3

는 X
2

에 대해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n은 0 또는 1이고, o 및 r

은 각각 독립적으로 0 또는 1이고,  는  또는 이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하나이상의 일반식(Ⅰc) 화합물, 하나이상의 일반식(Ⅰd) 화합물 및 m이 2이고 L
1

이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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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L
2

가 H이고 X
2

가 C1-C7알킬인 하나이상의 일반식(Ⅲ) 화합물을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혼합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총 혼합물중의 일반식(Ⅰ)과 (Ⅱ) 화합물의 비가 40 내지 90중량%임을 특징
으로 하는 액정 혼합물.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총 혼합물중의 일반식(Ⅰ) 화합물의 비가 40중량% 이상임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혼합물.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일반식(Ⅰa) 내지 (Ⅰd) 화합물 40 내지 70중량%, 

X가 F인 하나이상의 일반식(Ⅱ) 화합물 3 내지 15중량%, m이 2이고 L
1

이 F이고 X
2

가 C1-C6알킬인 하나이상

의 일반식(Ⅲ) 화합물 15 내지 25중량% 및 임의로 하나이상의 일반식(Ⅳ) 및/또는 (Ⅴ) 화합물 0 내지 
30중량%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혼합물.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
1

이 C2-C5 n-알킬이고, R
2

가 C2-C5 n-알킬이고, R
3

가 C2-C5 n-

알킬이고, R
4

가 C2-C5 n-알킬이고, R
5

가 C2-C5 n-알킬이고, X
3

가 F이거나 C1-C5 n-알킬 또는 n-알콕시임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혼합물.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3보다 많은 일반식(Ⅰ) 화합물, 1이상의 일반식(Ⅱ) 화합물, 5
미만의 일반식(Ⅲ) 화합물 및 3미만의 일반식(Ⅳ) 화합물을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혼합물.

청구항 8 

하나이상의 성분(A)가 제1항 내지 제7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액정 매질임을 특징으로 하며, 2개 이상의 
성분들이 거의 동일한 임계전압과 상이한 광학 이방성을 갖거나, 2개 이상의 성분들이 거의 동일한 광학 
이방성과 상이한 임계전압을 갖는 2개 이상의 액정 성분들을 포함하는 멀티바틀(multibottle)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7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액정 매질 또는 제8항에 따른 멀티바틀 시스템으로부터 수득할 
수 있는 액정 매질을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위스트된 네마틱 쎌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전광 디스
플레이 장치.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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